
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 
 

1. 대상투자신탁 :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[주식] 

2. 변경시행일 :2018.03.30 

3. 변경사유 : 환매수수료 삭제에 따른 업데이트 

4. 변경내용 

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

제3조 

투자신탁의 명칭 

및 종류 

환매수수료 

삭제에 따른  

업데이트 

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

음 각 호와 같다. 

<환매수수료 부과 여부>  

: C1, C-e, C-W, C-F, S, CG_있음(제41조 참조) 

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

각 호와 같다. 

<환매수수료 부과 여부>  

: C1, C-e, C-W, C-F, S, CG _해당사항 없음 

제25-1조(수익증

권의 전환) 

환매수수료 

삭제에 따른  

업데이트 

⑤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

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

른 환매수수료를 징구 하지 아니한다. 

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

환매청구하는 경우 

2.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. 다

만,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

아니한다. 

⑤ <삭제> 

제41조 

(환매수수료) 

환매수수료 

삭제에 따른  

업데이트 

① (생략) 

② (생략) 

③ (생략) 

해당사항 없습니다. 

부칙 

환매수수료 

삭제에 따른  

업데이트 

제1조(시행일) <신설> 
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, 

적용한다 

 


